
V. 自己負擔金制 活性化方向

1. 情報 公示 强化

자신의 위험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소비자라면 순보험료와 부가비용이 포함

된 보험상품가격을 보험자가 제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위험의 일부를 보유하

고 자기부담금 등이 설정된 보험상품을 선호하게 된다. 이 경우 소비자는 자신

의 위험선호도에 따라 보험자에게 전가할 위험의 양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危險選好度를 파악하고, 이를 계량화시킬 수 있

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소비자는 자신의 경험적 지식과

보험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보험자에게 전가할 위험의 양을 결정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소비자의 購買傾向을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의 보험료는 다른 담보종목보다 상대적으로 보험료 규모가

크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으로 구매를 기피하는 소비자들은 자기부담금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또한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경우는 보험자의 모집조직 등에

서 제공한 정보와 자기차량사고의 처리시 획득한 경험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자

기부담금을 설정하게 된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이 두가지 정보에 의존하여 자

기부담금을 설정하는 상황에서 보험자가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하

지 않다면 자기부담금이 합리적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적어진다. 따라서 보험자

는 소비자들이 자기부담금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시 또는 사고발생시에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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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自動車保險의 募集體制에서 보험자는 계약체결시 자동차보험의 기본적

인 계약내용만을 안내하고, 특히 자기부담금에 있어서는 自己負擔金의 種類와

特性만을 안내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향은 자기부담금제가 자동차보험시장에

서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자가 自己負擔金制의 活性化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시

소비자들에게 일반적인 상품안내외에 자기부담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

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기부담금제의 운용을 통하여 획득

하고자 하였던 소비자의 合理的인 意思決定의 유도와 人的·物的 資源의 效率

的 活用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소비자들이 보험자로부

터 자기부담금별 적용요율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받아서 자기부담금을 결정하는

것을 지양하게 될 것이다. 즉, 소비자들에게 자기부담금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자기부담금의 설정 및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

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십분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이 정보는 자기차량손해의

자가부담여부를 고민하는 소비자에게도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시 소비자에게 요율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自己負

擔金의 種類 및 效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모

집인들에게 동정보를 제공하도록 교육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계약조

건하에서 합리적인 자기부담금 수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기부담금

제의 활성화에 초석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모집조직이 자기부담금별로 보

험료의 절감효과를 용이하게 설명할 수 있고, 또한 소비자도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차량손해의 보험요율을 基準料率(예, 무공제 또는 최저자기부담

금인 경우의 적용요율)을 중심으로 자기부담금별 할인율 형태로 제시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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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 料 率體系 補完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운용되고 있는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제는 料率

體系側面에서는 무사고할인·사고할증제로, 商品側面에서는 전담보할인제로 인

하여 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割引割增制度의 경우는 증권별

평가인 관계로 모든 담보종목에 적용되는 반면에 자기부담금제의 경우는 자기

차량손해에만 적용된다. 적용되는 擔保種目의 差異는 소비자로 하여금 자기차

량사고의 처리시 모든 위험에 적용되는 할인할증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후에 자기부담금을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자는 자기부담금제가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인할증제와 자기부담금제의 상충요소를 완화하는데 많은 노력

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보험자는 자기차량사고시 할인할증제로 인한 소비자의 보상금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경향을 다소 약화시킴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자기부담금 수준

을 자신의 위험선호도 등에 따른 자율적 선택을 유도함으로서 자기부담금제를

양성화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어 자기부담금제와 할인할증제가 각각의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기부담금 운용체계도 소비

자의 기호와 위험선호도에 따라 보다 탄력적인 자기부담금의 선택이 가능하도

록 체계보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가 . 自 己負 擔金 運用 體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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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己負擔金은 도입 당시의 물가, 소득, 손해사정비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에게

는 큰 경제적 부담이 없으면서도 事故豫防認識을 제고할 수 있고, 보험자에게

는 소손해사고의 처리에 소요되는 人的·物的 資源에 대한 經濟的 負擔에서 벗

어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부담금 수준에 대한 소

비자 및 보험자의 인식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여건들이 변

화되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보험자는 지속적으로 자기부담금 수준에 대한

檢證의 필요성을 지니게 된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이 자동차보험에서 고정금액

형태로 수준의 변경 없이 자기부담금제를 운용하는 경우에 물가, 소득, 사업비

등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자기부담금제가 제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

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자가 확정금액형태로 자기부담금제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보험자가 운용취지에 부합되게 자기부담금제가 운용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검

증을 실시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제가 운영되고 있는 대상이 지니고 있는 特性을

考察함과 동시에 消費者의 자기부담금에 대한 認識을 把握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자는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自己負擔金, 특히 최저자기부담금의 수

준에 대한 適正性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보험자는 자기부담금제를 운용하고

자 하는 危險의 特性을 분석함과 동시에 事業費實積과 事故實積을 분석하고,

消費者들이 느끼는 經濟的 負擔感을 고려하여 자기부담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

여야 할 것이다.

한편, 소비자는 자신의 危險選好度, 財政狀態 등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선택

결정하게 되는데 보험계약마다 위험선호도와 재정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부

담금 수준은 동일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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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금 수준을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소손해사고의 사업비 분석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자기부담금 수준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事業費配分

基準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못한 현 상황에서 동수준에 대한 검증 및 분석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주요국의 자기부담금 운용 현황도

엄격한 사업비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수

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인식이 용이한 해당국가의 貨幣區分單位를 적용하고 있

는 것으로 여겨진다.(<표 IV-8> 참조)

현행 자기부담금제의 最低自己負擔金은 과거 담보위험별로 할인할증율이 산

정되었던 체계에서 도입된 것이나 1989년에 증권별 할인할증체계로 전환되어

보험료에 대한 할인·할증제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담보별 할인할증체계를

운용할 때보다 소비자들이 소액손해를 自家負擔하는 傾向이 더 강해졌다.

따라서 증권별 할인할증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할인할증제가 소액손해사

고에 대한 소비자의 자가부담에 대한 유인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自己負

擔金制의 活性化는 단순히 자기부담금 수준의 검토 및 개선보다는 소비자가 자

신의 실정 또는 기호에 따라 자기부담금 또는 자기부담비율을 선택하는 방식으

로의 전환에 대한 검토가 더 시급할 것이다. 왜냐하면 소비자 자신의 위험선호

도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자기부담금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가입자의 선택폭

을 확대하는 방식이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우선 현행 획일적인 확정금액방식에서 최저자기부담금에 소비자의 자유의사

에 따라 自己負擔金을 追加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사

무처리가 번잡하고 쉽게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이 지적될 수 있다.

- 93 -



또한, 위험관리능력이 있는 團體加入者에 대하여는 사고시 발생손해액에 일정

수준의 自己負擔比率을 설정하는 방식을 현행 자기부담금체계에 추가하는 형태

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볼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현행 자기차

량손해의 사고로 인한 보상금청구시 차기 적용율이 높아지는 것을 고려할 때

자기차량사고를 무조건 보험사에 전부 청구하는 도덕적 해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험회피도가 강한 가입자의 完全保險 需要에 부응하여 자기부담금을

설정하지 않는 無控除方式의 도입하거나 높은 수준의 자기부담금(예, 30만원이

상)의 경우에는 消滅性 自己負擔金制를 채용하여 자기부담금제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참고로 자기부담금 30만원을 소멸성 자

기부담금제로 전환하는 경우 지급보험금은 약 0.30% 증가하게 된다.

<표 V-1> 소멸성 자기부담금제로 전환시 손해액 증가효과(개인용 : FY'97)

(단위 : 건, 백만원)

자기부담금액

(A)
분손사고건수

(B)
분손지급보험금

(C)
보험금증가

(D=A×B/ 106)

증가율

(E=D/ C.주 )×100)

5만원 204,800 245,716 10,240 3.92%

10만원 7,611 9,950 761 0.29%

20만원 623 964 125 0.05%

30만원 2,592 4,768 778 0.30%

계 215,626 261,398 11,904 4.55%

주) C . =
30만원

i = 5만원
C i = 261,398

料率體系側面에서의 자기부담금제 활성화에는 향후 보다 세분화된 사고실적

의 집적·분석을 통한 料率變數別 자기부담금제의 差等化를 제시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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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우선적으로 지급보험금액의 계층별 분포에 대한 지속적 관찰을 통하여

보험종목별 또는 승용차, 버스, 화물차 등의 차종구분에 따라 손해액분포의 차

이가 현저히 발생되는 경우 保險種目·車種別로 최저자기부담금을 差等化시키

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사고위험도에 의해 保險加入經歷에 따라 요율을 차등적용하고 있음으

로 경력별로 최저자기부담금을 차등화 방안, 할인할증제에 따른 割引階層과 割

增階層의 최저자기부담금을 차등화 방안, 그리고 보험가입금액이 일정금액수준

인 가입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중 최초사고와 2회 이상사고의 자기부담금을 단

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운전자 年齡限定特約別 최

저자기부담금을 차등 적용하거나 사고위험도가 높은 저연령운전자 사고의 경우

에는 계약시 설정한 자기부담금외에 별도로 자기부담금을 운용하는 것도 자기

부담금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V-2> 자기부담금제의 활성화 방안

최저자기부담금 차등적용 방안 자기부담금의 변형 방안

-보험종목·차종별 자기부담금 차등

-보험가입경력별 최저자기부담금 차등

-할인·할증계층의 최저자기부담금 차등

-운전자 연령별 최저자기부담금 차등

-보험가입금액·사고횟수별 자기부담금의

단계적 적용

-단체가입자의 경우는 자기부담금비율설정

-고위험계층은 사고시 별도 자기부담금 적용

한편, 對物賠償擔保에도 자기부담금제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할인할증체계에 있어 물적손해는 대물배상사고 및 자기차량손해

사고가 동시에 발생하였을 경우 이들 손해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도록 운용하고

있으므로 소손해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제 운영취지는 대물배상에도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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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될 수 있다. 대물배상담보에 자기부담금을 운용하는 경우 현행 交通事故處

理特例法의 特例適用對象保險95)이 종국적으로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

무명의상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으로

하고 있어 자기부담금을 설정한 대물배상계약의 사고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이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물배상사고에 있어 손해액 규모가 적을 경우 당사자간의 처리에

의해 자기부담하는 사례가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道路交通法96)

도 운행중인 차량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

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경찰에의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등 물적

사괴 當事者間 自律處理의 기본정신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물배상담보에

자기부담금제 운영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배제사고로 적용하는 것은 법

적용상 형평성이 결여된 무리한 적용이라 할 것이다. 다만 대물배상담보의 자

기부담금은 배상책임의 담보성격상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자기차량손해

와 달리 높은 수준의 자기부담금은 운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95) 교통신문사,『최신 자동차법전 : 자동차관련법규집』, 1998, 3- 369쪽 :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5조·제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2조 또는 화물자동

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

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 또는 해

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급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96) 교통신문사, 전게서, 3- 14쪽 :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

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 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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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아울러, 할증할증제에서와 같이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를 합산한 자기부담

금제의 운영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각 담보별로 기본보험료가 구분되어 산출·

적용되고 있어 양담보를 합산하여 자기부담금을 운영할 경우 대물배상과 자기

차량손해담보의 공제금액별 적용요율 산출·조정이 불가능하여 현실적으로 곤

란하다 할 것이다. 즉, 이는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담보의 기본보험료를 합산

한 단일 기본보험료를 제시하는 체계하에서는 고려될 수도 있겠으나 자기차량

손해의 경우 차량가액에 따라 기본보험료가 결정되므로 양담보의 기본보험료

통합은 불가능하고, 자기차량손해를 부보하지 않는 가입자도 상당수준임을 고

려할 때 이의 채용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나 . 無 事故 割引 ·事 故割 增體 系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차량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우선적으

로 할인할증율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自己負擔金制를 活性化시키기

위해서는 割引割增體系의 改善이 필요하다. 즉, 현행 할인할증제하에서 발생하

게 되는 소비자의 割引熱望現象(bonu s-hunger phenom enon)97) 특히, 자기차량

사고를 포함한 물적사고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 현상은 자기차량사고시 소

비자 자신이 손해액의 일부만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사고할증으로 인한 할증

97) 보험개발원,『세계 주요국의 자동차보험 : 유럽편』, 조사연구자료, N o.42, 130쪽 :

할인열망현상이란 보험계약자들이 장래의 보험료증가를 피하기 위해 소액사고를

본인 스스로 부담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이 불

공정하다는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사고의 약 30%정도로 추정된다

는 보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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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 장기간 납부되는 경우 심화되게 되고, 소비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차

량손해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고,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할인할증율

의 산정에 있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할인할증율의 評價對象에서 자기차량사고를 포함시키지 않는 방

안이다. 이 방안은 자기차량사고의 발생시 할인할증제에 포함시키지 않고 소비

자가 단순히 보험계약시 설정한 자기부담금만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인데, 이는

자기부담금제와 할인할증제의 상충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할증계층의 축소로 인하여 보험료의 인상조정 또는 할인할증체계의 개

편이 필요한 단점과 아울러 최저자기부담금 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한 바, 소비자별로 최저자기부담금의 적정수준이 상이하여 최적 자기부담

금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

두 번째로는 자기차량사고의 物的事故點數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방안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물적사고의 사고기록점수 0.5점을 0점으로, 1점

을 0.5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예로 들 수 있다.98) 이와 같은 방안은 첫 번째

방안의 최저자기부담금 설정에 대한 보험자의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극복함과

동시에 할인할증제와 상충되는 요소를 완화시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사고기록점수를 결정금액 50만원이 적정하다는 전제하에서만 성립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다소간의 보험료 인상요인을 지니게 되는 단점이

있다.

세 번째로는 자기차량사고의 물적사고점수를 산정하는 基準金額을 변경하는

98) 독일은 차량일부보험에서 할인할증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프랑스는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이 부분적일 경우 할증율의 50%만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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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방안은 두 번째 방안을 변형시킨 것으로 물적사고

점수의 결정금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한 후에 이 금액을 토대로 하여 사고기록점

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현 기준인 50만원을 상향조정(예, 100만원)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 세 가지 방안 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보험자가 할인

할증제와 자기부담금제에 대하여 어떠한 마인드를 지니고 있는 가에 따라 두

제도의 운용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 방법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하여 어느 방법이 효율적인 방법인가를 탐구할 필요가 있으나 여기서는 단순

히 이와 같은 방안들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수준에서 머무르고 차

후에 할인할증제와 자기부담금제의 관계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의 필요성만을

제기하고자 한다. 다만, 자기부담금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안에

대하여 좀더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요율체계하에서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고 있는 割引階層은 자기차량의

단독사고시 이를 보험자에 청구하여 보험처리하여도 次期 割增保險料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게 된다.99) 이에 따라 현 요율체계에서 가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

는 할인계층100)은 보험처리에 따른 추가보험료에 경제적 부담을 거의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유로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을 최저수준으로

결정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비중이 다른 할인할증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99) < 표 IV - 4> 참조

100) <보험종목별 평균 적용율 : F Y '97>

보험종목 할인계층 할증계층

개인용 75.2 % 6.0%
업무용 71.1% 4.5 %
영업용 67.6% 9.8 %

자료 : 보험개발원,『자동차보험통계자료집I(FY 97)』,1998, 266-2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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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다.(<표 V-3> 참조)

<표 V-3> 할인할증율별 최저 자기부담금 가입율(FY'97)

할인할증율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전체

40% 94.9% 96.0% 96.8% 95.1%

50% 94.9% 95.5% 94.6% 94.9%

60% 94.7% 94.1% 77.3% 94.5%

70% 94.1% 93.9% 94.1% 94.0%

80% 93.5% 93.1% 83.4% 93.4%

90% 93.9% 93.1% 61.2% 93.6%

100% 93.6% 92.7% 71.2% 93.2%

110% 93.2% 92.9% 68.8% 93.1%

120% 93.1% 92.7% 89.8% 93.0%

130% 92.6% 92.3% 56.3% 92.4%

140% 92.2% 90.9% 98.4% 92.0%

150% 91.9% 92.5% 85.7% 92.0%

160% 91.2% 89.9% 100.0% 91.1%

170% 92.0% 89.4% 75.0% 91.4%

180% 93.5% 84.2% 0.9% 69.9%

190% 92.1% 90.0% 100.0% 91.7%

200% 88.3% 90.9% 83.3% 88.8%

.

자기부담금을 결정하는 소비자의 경향과 대다수의 소비자가 할인계층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자기차량의 單獨事故에서 발생한 소손해사고는 할인할증율의

평가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개선 방향

이 자기부담금의 당초 運用趣旨에 附合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차량단독사

고중에서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건수가 24,879건으로 22.4%를 차지하고 있고, 차

량단독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수준은 기존 自己車輛經過保險料의 약 0.45%101)

101) <표 V - 5> 참조 (경과보험료기준 할증보험료 = 자기차량경과보험료×0.45% = 6,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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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보험료의 감소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추정할 수 있다.

<표 V-4> 과실비율별 자기차량 사고건수(FY'97)

과실비율 사고형태
합계

자차 타차 차대차 차량단독 기타

100 0 130,005 71,323 3,427 204,755

95 5 28 1 0 29

90 10 4,977 382 78 5,437

85 15 113 4 3 120

80 20 11,077 799 159 12,035

75 25 79 5 1 85

70 30 6,770 413 98 7,281

65 35 139 11 2 152

60 40 4,984 274 61 5,319

55 45 112 5 4 121

50 50 5,187 423 61 5,671

40 60 4,494 260 41 4,795

30 70 4,759 321 36 5,116

20 80 5,962 937 58 6,957

10 90 2,015 280 13 2,308

0 100 33,813 24,879 513 59,205

기 타 18,850 10,635 258 29,743

계 233,364 110,952 4,813 349,129
자료 : 보험개발원,『자동차보험 통계자료집II (FY'97)』, 1998, 158쪽

따라서, 할인할증평가에서 자기차량사고의 單獨事故를 除外하는 방향으로 개

선을 모색하는 것은 소비자와 보험자 모두에 큰 혼란이 없는 割引割增體系의

改善이면서도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自己負擔金制의 活性化를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억원×0.45%≒31억원)

- 101 -



<표 V-5> 차량단독사고 제외시 수입보험료 감소효과102)

자차과실비율

(무과실제외)
평균유효대수

(A)
사고건수

1 )

(B)
미할증율

2 )

(C)
보험료 감소율

(D=B×C/ A)

50% ∼ 100%

4,059,390

80,979

22.04%

0.44%

0% ∼ 50% 2,456 0.01%

0% ∼ 100% 83,435 0.45%

자료 : 1. 보험개발원,『자동차보험 통계자료집I (FY'97)』, 34쪽

주 : 1. 사고건수는 기타사고건수를 자차과실비율에 따른 사고건수의 구성비를

이용하여 배분한 수정사고건수임

2. 아래와 식을 이용하여 산출이 가능한 미할증율을 산출한 1점사고와 0.5점사

고의 구성비를 가중치로 하여 평균미할증율을 산출함.

미할증율 = (적용율 + 할증율) - (적용율 - 할인율) )
적용율

한편, 割引割增制의 운용취지에는 소손해의 보상청구를 포기시켜 손해액과

관리비용을 절감시키는 목적이외에도 개별위험의 크기에 보다 근접한 보험료를

부과하여 料率의 衡平性을 도모하고 각 요율등급내의 이질적 요소를 감소시켜

同質性을 제고하며 안전운전을 유인하여 損害를 防止하는 목적 등도 있으므로

자기부담금제의 활성화를 위한 할인할증제의 체계개선은 우선 순위가 전도되었

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할인할증제는 할인열망현상, 자동차대수의 증가 등에 따른 사고발생

102) 할인할증율의 평가에 일부사고를 제외하는 경우 아래의 식과 같이 보험료 감소효

과를 산출할 수 있다.

보험료감소율 =
( 자차보험료

평균유효대수
) 미할증율 사고건수

자차보험료

= 미할증율 사고건수
평균유효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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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감소 등으로 인해 많은 계약이 고할인 계층에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동 제도

의 목적이 크게 와해될 수 있다. 또한 고할인 계층의 양산은 할인보험료를 보

충하는 데 필요한 높은 할증의 적용 불가능성과 모집곤란 및 무보험차의 양산

등의 이유로 강행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저연령운전자등 사고위험도가

높은 가입자의 경우는 자기부담금제 등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즉, 사고예방 등 주의운전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요율요소로써 자기부담금제

이외에 할인할증제가 있으나 자기부담금을 설정함으로서 보험계약자는 사고로

인한 재무적 결과에 즉시 동참하게 되고, 그 결과 운전을 조심스럽게 해야한다

는 생각을 더욱 강하게 지닐 것이다. 더욱이 불량운전자는 일생동안 우량운전

자에 비해 더 많은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함으로 자기부담금 역시

할인할증 효과를 달성할수 있다. 그래서 일부보험이 할인할증제보다 계약자의

적정수준의 주의를 유발하는데 더 우수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103)

아울러 자기부담금제의 경우는 할인할증제와 달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입보

험료가 줄어들지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자기부담금이 절대보험금을 초과하지 않

음으로 할인열망효과를 제거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자기부담금제의 활성화를 위한 할인할증체계의 개선은 할인할증체계

자체의 개선작업이 행하여지는 과정에서 고려될 사항이라고 여겨진다. 즉, 할인

할증제에 대한 가입자의 인지도가 매우 높고 변경된 할인할증제도의 정착에는

많은 시간 및 노력 등에 사업비의 가중요인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동방안

은 향후 할인할증체계의 기타 개선점도 아울러 모색하여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103) 보험개발원, 전게서, 215쪽 : Van debroek가 1993년에 Dynamic Programm m ing

M odel를 이용하여 이와 같은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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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商 品構成 體系 改善

全擔保割引制는 사업비 절감과 소비자의 완전보험 유인이라는 두가지 목적으

로 시행되었던 제도이다. 이 중 事業費 節減效果는 담보위험별 개별계약방식이

운용되던 시기에 하나의 증권으로 전담보 가입을 유도하여 계약인수 및 증권발

급과 관련한 사업비가 중복 지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얻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단일증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업비 절감효과

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의 전담보할인제는 사업비 절감효과

는 사라지고,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위험에 대한 完全保險

에 가입하도록 소비자들을 誘引하는 목적만을 지니게 되었다.

전담보할인제의 이와 같은 활용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기차량손해의 구매에

있어 自己負擔金에 대한 危險選好度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부담금 선

택이 이루어지게 한다. 결국 보험모집조직은 소비자에게 자기차량손해의 보험

료와 전담보할인제에 의하여 절감되는 보험료를 비교하여 자기차량손해를 가입

하여도 전담보할인에 의하여 추가적인 보험료부담이 크지 않음을 강조하여 자

기차량손해에 가입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소비자들이 자기부담금제의 정

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부담금을 선택하게 하여 자기부담금제의

도입취지가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비자의 위험선호도가 반영되지 않은 자기차량손해의 가입형태로

인한 소비자의 자기부담금제에 대한 認識低下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全擔保割引

制의 改善에 관한 보험자의 의지가 필요하다. 이 때 전담보할인제의 폐지로 자

기부담금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소비자로부터 가격인상에 대한 오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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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 등을 야기하여 自己車輛損害의 加入忌避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즉,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중에서 가입 우선 순위가 뒤지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가입을 유인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전담보할인제의 폐지는 자기차

량손해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유인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보험자는 전담보할인제의 개선을 통한 자기부담금제의 활성화 방안

을 모색할 경우 소비자에게 價格引上의 오해가 없도록 하여 자기차량손해의 가

입율이 하락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 방안으로 商品體系를

改善하는 방안과 자기차량손해담보의 豫定事業費率을 調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만일 상품체계의 보완없이 전담보가입여부에 불문하고 동일한 기본보

험료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경우 현재 전담보하지 않은 가입자의 비중

(약 60%)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담보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되고,

일부담보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오히려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즉, 전담보가입자와 미가입자간에 동일상품에 대하여 단일의 기본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은 현행 전담보가입자로 부터 料率引上(약 3%)104)이라는 비판을 불

러일으켜 아무런 실익도 없이 자동차보험제도에 대한 불신만을 낳게 되고 자기

차량손해의 부보율 감소까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商品側面에서는 전담보가입자와 미가입자간에 差別化된 商品을 운영

104) <전담보할인제 폐지시 기본보험료 조정 예시>

구 분 현 행 가중치1) 개정 비고(개정-현행)

전담보가입자 95 40% 982) 3

전담보미가입자 100 60% 98 △2

주) 1. 가중치는 전담보가입율임.
2. 개정기본보험료는 현행 보험료수준을 전담보가입율로 가중 평균한 값임.

(98 = 40%×95 + 6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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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불필요한 요율인상의 오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가입율 하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방안으로는 현행 보험종목별로 담보선택에 있어 배상책임

담보, 자기신체사고(무보험차상해포함)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를 일괄하여 가입

하여야 하는 세트화된 상품과 현행과 같이 각 위험담보를 가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商品으로 二元化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다.

담보형태별 이원적 상품구조를 통해 모든 담보를 일괄 가입하는 세트화된 상

품에는 현행과 같이 전담보할인을 적용하거나 현행 기본보험료에서 전담보 할

인부분만큼이 차감된 수준을 기본보험료로 적용하는 차별화된 상품 및 요율체

계의 구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품체계를 통해 자기차량담보를 포함하

여 전담보를 구매한 약 40%수준의 소비자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요율수준을

적용함으로써 요율인상의 오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또한 자기차량손해의 부보율

하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의 담보위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에

는 이제까지 보험료에 부담을 느껴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동담보의 가입을 유인할 수 있도록 自己車輛損害의 擔保危險을 차별화하여 가

입자가 적은 경제적 부담으로도 차량손해담보를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즉, 동 형태의 상품에서는 자기차량손해를 包括擔保와 衝突事

故擔保로 구분하여 자기차량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충돌위험만을 담보하고

자 하나 충돌사고를 포함한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현행 자기차량손해의 담보형

태로 인하여 자기차량손해의 가입을 기피함으로서 충돌위험을 자가보장하고 있

는 소비자의 상품수요와 위험선호도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자기차량손해의 위험별 담보구성은 자기차량손해의 잠재적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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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경제적 부담감의 완화를 통한 가입유인으로 부보율 향상외에도 자신의 경

제적 여건과 위험선호도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부

담금제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상품구조측면 이외에도 자기부담금제의 활성화를 위한 자기차

량손해의 부보율 향상 방안으로는 자기차량손해담보의 豫定基礎率側面 즉, 보

험자의 영업전략차원에서 자기차량손해의 예정사업비율을 사업비 분석 등을 통

해 달리 설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사업비분석이 담보종목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의 시행이 곤란하다 할 것

이다. 그러나 향후 사업비 분석을 통하여 수입보험료 증대 등 영업전략차원에

서 2000년부터 예정된 附加保險料의 自由化시 자기차량손해의 보험료 예정기초

율중에서 예정사업비율(이윤율 포함)을 다른 담보종목보다 다소 적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자가 자기차량손해의 예정사업비율을 낮출 수 있는 여지

는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이는 위에서 제시한 전담보여부에

따른 상품체계의 변경이 없이도 전담보할인 폐지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보험료

증가효과를 자기차량손해의 예정사업비율 조정에 따른 보험료 감소효과로 상쇄

하여 자기차량손해의 부보율 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가지 방안 중에서 현실성 측면에서 볼 때 기존요율체계상의 보험료 할

인체계가 없어지는 경우 일부 소비자는 상당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인

상하였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二元的인 商品運用方案이 상품안내 및

관련실적 취합·관리상의 번잡성에도 불구하고 채용가능성이 우월하다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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